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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1. 21.(수) 12:00
< 1. 22.(목) 조간 >

/ 배포 2026. 1. 20.(화) 16:00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4개 대형 시중은행*들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중요한 거래조건인 부동산 담보인정비율**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활용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72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이하 ‘주식회사’ 생략)
** 부동산 담보인정비율은 차주가 제공하는 부동산 담보물의 가치 대비 몇 퍼센트까지 은행이
담보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로서, 은행들은 전국 모든 부동산에 대해 소재지
및 종류별로 담보인정비율을 정해놓고 필요시마다 조정하고 있다.

 <부동산 담보인정비율의 의의>

  부동산 담보인정비율은 대출가능금액, 대출금리, 대출서비스 수준 등 은행 

및 차주 간 담보대출 거래 내용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거래조건이다. 

담보인정비율이 낮아지면 특정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어 차주들은 원하는 규모의 자금을 충분히 조달하기 

어렵게 되고, 차주가 원하는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추가담보를 

제공하거나,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등 거래

조건이 악화될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은 대기업에 비해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아 신용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에도 한계가 있고, 추가

담보 제공도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담보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 등의 

경우 은행이 담보인정비율을 어느 수준으로 결정하는지에 따라 자금 조달 가능성 

및 규모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비중(΄23년 중소벤처기업부) : 기업체 수 기준 99.9%, 종사자 수 기준 80.4%

** 중소기업대출 중 담보대출 비중: 72.4%(΄23년 금융위, 중소기업대출시장 경쟁도 평가)

공정위, 4대 시중은행의 정보교환 담합행위 제재
- 오랜 기간 각 사의 부동산 담보인정비율 정보를 은밀하게 교환하는 방법으로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총 2,720억원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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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사실>

  4개 시중은행들은 최소 736건에서 최대 7,500건에 이르는 각 은행들의 

담보인정비율 정보 전체를 장기간에 걸쳐*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서로 교환

하였다. 각 은행의 담보인정비율 담당 실무자들은 필요할 때 다른 은행에 

요청하여 정보를 제공받았는데, 당시 법위반 가능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정보교환의 흔적을 적극적으로 제거하였다. 예컨대, 실무자들은 직접 만나서 

담보인정비율 정보를 문서(인쇄물) 형태로 받아온 후, 최대 7,500개에 이르는 

정보를 일일이 엑셀파일에 입력하였으며, 받아온 문서는 파기하기도 하였다. 

* 다만 이 사건에서는 경쟁제한적 정보교환행위 금지규정이 신설된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2021년 12월 이후의 행위를 제재대상으로 보았다.

  또한, 각 은행의 실무자들은 담당자가 교체되더라도 정보교환이 중단없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행별 정보교환 담당자, 교환 방법 등을 정리해 

전·후임자 사이에 인수인계까지 하며 장기간에 걸쳐 정보교환 담합행위를 

실행하였다.

  4개 시중은행들은 위와 같이 제공받은 다른 은행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였다. 각 은행 모두 자신의 담보인정비율을 조정할 때 다른 은행의 

정보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세부 기준을 도입·운영하고 있었다. 그에 

따라 특정 지역·특정 종류(예: 토지, 상가, 공장 등) 부동산에 적용되는 담보

인정비율이 다른 은행보다 높으면 경쟁 은행에 비해 대출금 회수 리스크를 

많이 부담하게 되므로 낮추었고, 반대로 자신의 담보인정비율이 다른 은행

보다 낮으면 고객 이탈로 영업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 높였다.

 <경쟁제한 효과>

  그 결과 4개 시중은행들의 담보인정비율이 장기간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

될 수 있었다. 각 은행들은 경쟁 은행의 영업전략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

하고 중요한 거래조건인 담보인정비율을 통한 경쟁을 회피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었다. 반면, 차주들은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약 6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대형 시중은행들의 

담보인정비율이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거래은행 선택권이 제한

되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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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결정된 담보인정비율은 정보교환에 참여하지 않은 은행들(이하 

비담합은행)
1)
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2023년을 기준으로 4개 은행의 담보

인정비율 평균은 비담합은행에 비해 7.5%p 낮게 형성되었으며, 공장, 토지 

등 기업대출과 연관성이 큰 비주택 부동산의 담보인정비율 평균은 차이가 

더 큰 8.8%p로 나타났다. 

<전체 담보인정비율 평균값(΄23년, %)> <비주택 담보인정비율 평균값(΄23년,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이 사건은 금융 분야에서 장기간 유지되었던 경쟁제한적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서, 독과점이 고착화된 분야에 경쟁을 촉진하여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기술력 및 사업능력이 충분한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하여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생산적 

금융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새롭게 규정된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담합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중요 거래

조건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경쟁을 제한한 행위도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앞으로도 금융은 물론 각 분야에서 정보를 교환

하는 방법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1)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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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세부 내용

담당 부서

카르텔조사국

국제카르텔조사과

책임자 과  장 이선미 (044-200-4566)

담당자

서기관 김종완 (044-200-4576)

사무관 박선욱 (044-200-4573)

조사관 이지영 (044-200-4569)

카르텔조사국

경제분석과

책임자 과  장 김상현 (044-200-4551)

담당자
사무관 원세범 (044-200-4553)

조사관 김민서 (044-200-4558)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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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세부 내용

1  개요

(1) 담보인정비율 개념 및 결정방식  

☐ (개념)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 LTV)은 부동산 담보물 가치(Value)에서 

대출금액(Loan)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o 즉, 차주가 제공하는 부동산 담보물에 대해 은행이 몇 %까지 그 가치를 인정

하여 담보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o 은행은 담보인정비율을 활용해 담보대출 가능금액을 의미하는 유효담보가액

(= 담보물 감정가액 ×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채권 등)을 산출한다.2)

☐ (결정방식) 은행은 전국 모든 부동산을 그 종류 및 소재지에 따라 적게는 

736개, 많게는 7,500개로 분류하고 각각에 대해 담보인정비율을 결정한다. 

 o 은행은 담보인정비율을 ①법원 경매낙찰가율을 기초로, ②담보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예: 경제상황, 소비자 심리지수 등), ③영업목표 및 전략(예: 시장

점유율 확대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o 따라서 담보인정비율은 은행들의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그를 근거로 차주에게 담보대출을 얼마나 할지에 대한 영업전략을 포함하므로, 

은행들은 담보인정비율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있다.

* 비담합은행이 제출한 담보인정비율의 비밀성에 대한 의견서
(전략) 지역별 물건별 부동산 담보인정비율 세부내역 전체로서 ①은행 산업 내에서
공연히 알려져 있거나 누구나 제한 없이 입수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닌 점(비공지성),
②당행은 그동안 타행과의 정보 교류 없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이를 비밀로 유지
하여 온 점(비밀관리성), ③(중략) 담보인정비율의 경우 연 1회 이상 여신규정담당
부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하여 영업활동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하여 왔으므로
외부 유출 시 타행의 영업활동 등에 참고할 만한 정보에 해당하여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는 점(경제적 유용성)을 고려할 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항의 “영업비밀”이 인정되는 것으로 사료됨 (후략)

2) 이하 예시에서는 설명상 편의를 위해 선순위채권 등이 없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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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보인정비율 성격 

☐ 담보인정비율은 은행 및 차주 간 대출가능금액, 대출금리, 대출서비스 수준 

등 부동산 담보대출 거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거래조건이다. 

 <대출가능금액>

 o (가계대출) 담보인정비율에 따른 유효담보가액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므로, 

담보인정비율은 차주가 받을 수 있는 총 대출가능금액에 영향을 미친다. 

 o (기업대출) 유효담보가액 내에서 대출하는 경우(전액 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는 대출(부분 담보대출)도 가능하다. 

  - 부분 담보대출의 경우 ①유효담보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담보대출, ②유효

담보가액 초과분은 신용대출로 실행된다(총 대출가능금액 = ①+②). 

  - 그런데 부분 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사업자 신용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②)에 한계가 있어, 담보대출(①)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차주가 받을 수 있는 총 대출가능금액에 영향을 미친다. 

* 예시(중소기업 A의 신용등급에 따른 신용대출 한도가 20억 원인 경우)

   

(1) 담보인정비율 70% → 90억 대출가능 (2) 담보인정비율 50% → 70억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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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사업자의 

경우 담보대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은행이 담보인정비율을 낮게 책정할 

경우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하기 어려울 수 있다. 

< 기업대출 중 중소기업 대출 비중(%) >

΄22.12월 ΄23.12월 ΄24.12월

국민 84.6 81.4 80.8

신한 86.1 83.5 80.4

우리 85.9 82.5 80.7

하나 82.4 81.4 80.8

* 출처: 한국신용평가

< 금감원장 발언내용(발췌) >

* 출처: ΄24.11. 금감원 중소기업인 간담회 보도자료

 <대출금리, 대출서비스 수준>

 o 담보인정비율은 은행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대출금리, 대출기간 및 상환조건 

등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 담보인정비율이 대출기간에 미치는 영향

<OO은행 내부규정> <△△은행 내부규정>

* 담보인정비율이 상환조건에 미치는 영향

<□□은행 내부규정> <☆☆은행 내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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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합 배경

☐ 은행은 영업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담보인정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o 담보인정비율을 높이면 ①대출가능금액이 증가하여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는 

등 영업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으나, ②대출금 회수 비용이 커질 우려도 있다.

 o 따라서 은행은 영업경쟁력을 확보하면서도, 대출금 회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 수준으로 담보인정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 그런데 타행 정보를 모르는 경쟁 상황에서 은행은 고객 이탈 방지 등 영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담보인정비율을 높은 수준에서 결정할 유인이 크다. 

 o 실제로 이 사건 정보교환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은행(이하 “비담합은행”)의 

경우 4대 시중은행(이하 “피심인”)에 비해 담보인정비율을 높게 결정하였다(후술). 

* 비담합은행의 경우에도 평균 담보인정비율(69.52%)은 대출금 회수 비용 등을 고려하여

평균 경매낙찰가율(83.24%) 보다 13.7%p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음. 다만, 피심인들은

담보인정비율을 평균 경매낙찰가율 보다 상당히 낮게(21.1%p 격차) 결정하였음(΄23년 기준)

□ 반면 정보교환을 통해 경쟁 은행들이 서로의 담보인정비율 정보 일체를 

정확히 알면 경쟁 은행의 영업전략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으며, 

담보인정비율을 서로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o 자신의 특정 담보인정비율이 ①타행보다 낮은 경우에는 타행과 유사한 수준

으로 상향 조정하여 영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o ②타행보다 높은 경우에는 타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영업

경쟁력에 차질은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대출금 회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 경쟁 상황에서는 단독으로 담보인정비율을 낮추는 것이 단독으로 높이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음. 피심인 내부문서에 의하면 담보인정비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도 단독으로 인하할 경우 우량자산 이탈 등 영업경쟁력이 낮아질 우려가

커서 실제 실행하지는 못한 경우도 확인되었음.

□ 이런 상황에서 피심인들은 경쟁을 회피하고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담보인정비율 정보교환을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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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위반 내용

(1) 정보교환 합의 

□ ΄22년 3월경부터3) 피심인들은 각자의 영업전략이 반영된 담보인정비율 정보 

일체를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정보교환을 실행하였다. 

 o 교환대상 정보는 전국 모든 부동산의 종류 및 소재지별로 적용되는 최대 

7,500개에 이르는 담보인정비율 정보 일체로서, 가계 및 기업대출을 구분

하지 않고 모든 부동산 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에 대한 정보였다.4) 

 o 또한, 교환된 정보는 은행이 차주에게 얼마만큼의 담보대출을 제공할지에 

대한 영업전략을 담고 있으므로, 경쟁 상황에서는 교환되지 않는 정보다. 

* 경쟁의 본질은 가격, 거래조건 등 경쟁사업자의 경쟁변수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정보교환 심사지침 IV. 3. 가. 참조)

□ 피심인 소속 직원들은 상기 정보교환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인수인계를 하면서까지 정보교환을 지속하였다5). 

 o 특히, 의사연락의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직접 만나서 담보인정비율 정보를 

문서(인쇄물) 형태로 받아온 후, 그 정보를 일일이 엑셀파일에 입력하였으며, 

그 후 받은 문서는 파기하는 등 정보교환의 흔적을 적극적으로 은폐하였다. 

<OO은행 직원 진술> <OO은행 직원 카톡 내역>

3) 피심인 소속 직원들은 이전부터 담보인정비율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였음을 인정하였으나, 개정 공정

거래법에 따른 정보교환 담합행위 금지 조항이 2021.12.30.부터 시행됨에 따라 2022년 3월경 정보를 

교환한 행위부터 제재대상에 포함하였다. 

4) 피심인들은 정부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이하 “정부규제 LTV”)과 무관하게, 은행이 자체적으로 정한 

담보인정비율 정보를 교환하였다. 다만, 가계대출의 경우 정부규제 LTV보다 은행 담보인정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은행 담보인정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이를 고려하여 정부규제 LTV가 적용된 담보

대출 거래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하였고, 은행 담보

인정비율이 적용된 담보대출 거래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포함시켰다. 

5)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2022년 3월 이전에도 정보교환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공정거래법 상 

정보교환 담합행위 금지조항이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적용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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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환된 정보의 활용 

□ 피심인들이 통계처리 등 가공된 정보가 아니라, 개별 부동산 종류 및 소재지

별로 적용되는 개별 정보를 그대로 교환한 결과, 상대방이 국내 모든 부동산에 

적용할 담보인정비율 계획 일체를 정확히 알게 된다. 

* OO은행이 △△은행에 제공한 정보(예시)

  △△은행은 OO은행이 ΄23.1.30.부터 ΄23년 하반기 담보인정비율 갱신 전까지는 계속 서울
광진구에 있는 일반상가에 60%, 관악구에 있는 공장에 40%의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한다는
사실 확인 → 현재 및 향후 상당기간 동안 OO은행의 담보인정비율 적용계획 및 전략 파악

□ 피심인들은 교환한 정보를 활용하여 자신의 담보인정비율을 조정하였다.

 o OO은행은 자신의 담보인정비율이 타행 평균보다 5%p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조정하였으며, 타행 평균과 비교해 5%p 이상 낮은 지역을 담보인정비율 

인하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하였다.

* OO은행의 타행 정보 활용(예시)

  

o 조정대상 지역·물건 선정 기준 : ① 당행 여신비중 상위 담보물건, ② 지역별
타행 평균대비 5%p 이상 차이 발생 지역 대상으로 ③ 부동산담보회수율과
경매 매각가율 차이 큰 지역·물건 선정

o 타행반영 : 타행 평균 대비 당행 회수율 –5%p 이상 차이 나는 지역은 영업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

   - OO은행은 위와 같은 조정의 결과 자신의 담보인정비율과 타행 담보인정비율 

간 평균 격차가 감소하였다고 자체 분석하였다. 

 o □□은행은 자신의 담보인정비율을 조정하면서 타행 평균에 비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범위(± 5~10%p 이내)로 조정폭을 제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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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의 타행 정보 활용(예시)

  

o 타행 평균 예외 적용

- ①, ②지역:타행평균대비 ±10%p 초과시→타행평균 ±10%p 적용(±10%p로 GAP 축소)
- ③, ④지역:타행평균대비 ±5%p 초과시→타행평균 ±5%p 적용(±5%p로 GAP 축소)

  - □□은행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조정의 결과 자신의 담보인정비율이 타행과 

유사한 비율이 증가하였다고 자체 분석하였다. 

* □□은행이 분석한 타행대비 유사 비율 추이(예시)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주거용 70% 88% 89% 93%
전체 74% 88% 88% 92%

 o △△은행은 영업경쟁력 확보를 명목으로 자신의 담보인정비율 최종 결정 

단계에서 타행 정보를 활용하여 보정하였다.

* △△은행의 타행 정보 활용(예시)

  

o 타행 담보인정비율 검토
- 하향조정 이후에도 전반적으로 타행 대비 2순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바 영업경쟁력
유지될 것으로 판단됨.

단지명 △△은행(현행) △△은행(변경 후) 순위
A 산업단지 77 74 3
B 산업단지 79 76 2
C 산업단지 74 73 4
D 산업단지 78 75 1
E 산업단지 77 74 3
F 산업단지 65 64 1
G 산업단지 62 61 2
H 산업단지 76 75 2
I 산업단지 75 74 2
J 산업단지 76 75 2

 o ☆☆은행은 자신의 담보인정비율이 타행 대비 과소/과다 산출된 경우 타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였다. 

* ☆☆은행 담보인정비율 조정 원칙(예시)

  

담보인정비율 원칙

o 타행 인정비율 등을 고려한 적정가율 산출
- 타행 대비 담보인정비율 과소산출되어있는 경우 타행 평균 수준으로 조정
- 타행 대비 담보인정비율이 과다산출되어있는 경유 단계적 조정을 통한 적정 수준
회귀를 위해 소폭 하락 유도

o 하향대상 중 타행 대비 낮은 비율은 담보인정비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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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쟁제한 효과 및 효율성 증대 효과 비교형량 

□ 피심인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활용한 결과,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의 

경쟁은 제한된 반면, 그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o (경쟁제한 효과) 피심인들은 정보교환 담합행위를 통해 경쟁 은행의 영업 

전략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중요한 거래조건인 담보인정비율을 통한 

경쟁을 회피하였다. 

  - 그 결과 피심인들은 다른 은행보다 담보인정비율이 높거나 낮을 경우 발생

할 수 있는 영업경쟁력 약화나 대출금 회수 리스크(비용)를 모두 최소화하고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었다. 

  - 반면, 차주들은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60% 점유율*을 차지하는 피심인

들의 담보인정비율이 유사해짐에 따라 거래은행 선택권이 제한되었고, 은행 

간 경쟁으로 담보인정비율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결정될 가능성도 낮아졌다. 

* ΄23.12월 말 기준, 가계대출에서는 61.3%, 기업대출에서는 51.3%의 점유율 차지

* (참고) 비담합은행 및 피심인들의 담보인정비율 평균값 비교

  

o 피심인들의 담보인정비율이 비담합은행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전체 담보인정비율 평균값> <비주택 담보인정비율 평균값6)>

o 담보인정비율이 낮을 경우 차주(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는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거나 추가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 대출거래 조건 악화 우려

6) 정보교환 합의는 정부규제 LTV가 적용되는 가계대출보다는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실제 

기업대출과 연관성이 큰 상가, 공장, 토지 등의 비주택 부동산의 경우 피심인과 비담합은행 간 담보

인정비율 격차는 더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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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효율성 증대 효과) 피심인들은 이 사건 정보교환을 통해 담보인정비율 산정의 

적정성이 제고되거나 신용리스크가 감소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 피심인들이 담보가치 평가를 위해 동일한 부동산 경매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어 정보교환을 통한 평가의 정확성 제고 효과는 인정할 수 없다.

* 피심인들은 경매정보업체를 통해 낙찰 데이터를 파악하는데, 경매 정보업체별로

얻을 수 있는 정보 수준이 대동소이(4개 피심인들은 2개 업체로부터 정보 수집)

  - 오히려 피심인들의 담보대출 영업전략이 유사해지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 또한 담보가치 분석기법이 아닌 최종 결과만을 공유하고 있어 부동산 시장 

전망 능력의 향상 등을 통한 신용리스크 관리능력 제고효과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4  적용법조 및 조치내용

□ (적용법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 

□ (조치내용) 공정위는 4개 피심인들에 시정명령(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총 2,720억 1,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

업체명 과징금액 업체명 과징금액

㈜ 국민은행 69,747 ㈜ 신한은행 63,801

㈜ 우리은행 51,535 ㈜ 하나은행 86,931

합 계 272,014

(단위 :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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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의 및 향후 계획

□ 이 사건은 그간 금융시장에 장기간 유지되었던 경쟁제한적 행태를 제재한 

것으로서 독과점이 고착화된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o 또한, 이 사건은 20년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통해 신설된 “경쟁제한적 정보

교환 담합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o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중요한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

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도 제재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금융은 물론 각 분야에서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참고> 1. 4대 시중은행 일반현황

2.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 구조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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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4대 시중은행 일반현황

구분 피심인 연도 부채 자산 이자수익 순이자수익 설립일

1 국민은행

2022년 500,343,475 466,789,694 13,962,022 8,559,202

1963.2.1.2023년 512,372,841 476,157,605 20,874,693 9,308,305

2024년 543,596,383 506,250,190 21,646,983 9,589,760

2 신한은행

2022년 454,842,498 425,703,758 12,743,981 7,238,146

1982.7.7.2023년 469,727,053 438,670,141 18,573,817 7,380,646

2024년 511,759,161 478,430,786 19,668,183 7,651,157

3 우리은행

2022년 424,535,517 400,101,660 11,513,681 6,614,066

1899.1.30.2023년 436,687,888 411,591,135 16,981,802 6,688,491

2024년 461,224,823 434,497,513 17,982,378 6,741,783

4 하나은행

2022년 466,138,190 437,595,491 12,384,103 7,046,915

1991.7.15.2023년 478,511,518 448,093,624 18,658,236 7,354,750

2024년 509,923,075 477,979,678 19,143,149 7,208,809

(해당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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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 구조 및 현황 

□ 전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

 o 일반은행7) 및 특수은행8)을 포함한 제1금융권의 부동산 담보대출 잔액은 

약 1,315조 원이며,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은 총 55.8%이다(΄24.12월말 기준). 

< 전체 부동산 담보대출 잔액 현황 >

(단위: 십억 원, %)

연도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타

일반은행
특수은행 합계

2022 1,806
(16.0)

1,428
(12.6)

1,408
(12.4)

1,541
(13.6)

1,399
(12.4)

3,730
(33.0)

11,312
(100.0)

2023 1,879
(15.6)

1,608
(13.3)

1,506
(12.5)

1,730
(14.3)

1,380
(11.4)

3,954
(32.8)

12,057
(100.0)

2024
2,075
(15.8)

1,761
(13.4)

1,659
(12.6)

1,837
(14.0)

1,589
(12.1)

4,231
(32.2)

13,153
(100.0)

* 출처: 은행별·담보별 원화대출금 현황(은행연합회 은행통계정보시스템)

□ 가계대출

 o 제1금융권의 가계 부동산 담보대출 잔액은 약 455조 원이며,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은 총 61.3%이다(΄24.12월말 기준). 

□ 기업대출

 o 제1금융권의 기업 부동산 담보대출 잔액은 약 737조 원이며,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은 총 51.3%이다(΄24.12월말 기준).

7)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총 15개 은행(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아이엠뱅크,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

8)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총 5개 은행(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